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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캐나다의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조금씩 회복하여 '94년에는 4.0%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95년에도 3%대
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것은 경기 후퇴시에 기업측이 적극적인 합리화를 포함한 리스트럭쳐링을 추진해 온 것
에 기인한 것으로, 캐나다의 노동생산성은 '90년대에 들어와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 로얄은행이 발표
한 조사에 의하면, '89년에 발효한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CFTA: U.S.- Canada Free Trade Agreement)에 의

한 생산성 향상 등으로, 최근 캐나다 경제의 노동생산성, 국제경쟁력은 순조로운 상황이다. 

'89년의 미·캐나다 CFTA에 이어, '94년 1월에는 미국, 멕시코와의 사이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되어, 이러한 새로운 경제경영환경에 대한 기업의 새로운 노력이 앞으
로는 더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94년 7월 6일에 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캐나다 R&D 세제의 국제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
였다.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企業稅制는 다른 선진국의 세제보다 제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동 조사는 R&D 투자의 최소이윤비용을 계측한 결과에 기초를 두고 국제적인 비교를 한 것이다. 

Conference Board의 기술혁신·기술관리 프로그램의 제지크 오더 주임연구원은 「국내의 몇몇 州에서의 R&D 세제

우대조치와 더불어 연방레벨에서도 세제우대조치가 수행되고 있는데, 이번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를 최상위에 위치
시킨 것이 바로 이러한 요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캐나다의 R&D 세제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제국을 능가하
여 매우 큰 매력을 지녔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캐나다는 호주, 미국, 한국, 프랑스, 일본, 영국, 
스웨덴, 멕시코, 이탈리아, 독일을 누르고 최고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 全州에서 같은 R&D 세제우대조치가 수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기업
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시하고 있는 퀘백주의 우대조치는 대기업, 중소기업 어디에도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여진다. 사
실 퀘백주에서는 보통 20% 정도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R&D 관련 노동비용에 대한 세제우대조치가 
40%로, 2배의 수준이다. 또 다른 州, 특히 매니토바 주, 온타리오 주, 노바 스코시아 주, 뉴 브란즈위크 주에서도 새
롭게 도입된 R&D 세제공제조치 등에 의해 퀘백주와의 격차는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 외의 주에서는 연방정부
의 세제공제조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대조치가 약하다고 보여진다. 

Ⅱ. 연구개발우대조치 

최근 캐나다 연방정부는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비추어 기존 정책의 개선과 새로운 촉진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앞에서는 앞의 Conference Board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지 않아도 캐나다는 연구개발에 있어
서 매우 좋은 환경에 있으며, 자원, 인력 등 모든 잠재능력이 다른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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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속성 및 具現性이라는 점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 그것은 캐나다의 연구개발지출의 국
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캐나다는 약 1.2%, 다른 선진
국은 평균 2% 이상). 

또 캐나다의 연구개발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로는 연구개발이 아직 정부주도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은 연구개발지출이라는 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민간부문 60%, 정부부문 40%의 지출비율로 되어 있지만, 캐나다
에서는 반대로 정부부문 60%, 민간부문 40%로 민간부문이 반드시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연방정부가 연구개발촉진정책에 적극적인 이유는 이러한 민간부문에 대한 유인책
의 일환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의 연구개발우대조치는 연방정부의 산업조성책 중에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다. 최근의 캐나다 연방정부에 의
한 경제기반강화를 위한 歲出은 135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것은 캐나다의 산업 육성에 있어서 캐나다 정부
가 맡은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산업조성책은 여러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민간부문
의 성장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캐나다의 산업 조성책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캐나다 민간부문에 대
한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을 반영하여, 그 數. 적용범위, 그리고 유연성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조성책의 형
태로는 자금면에서의 원조, 조건융자, 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여러가지 산업조성 프로그램하에서 공공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사전에 정부에 의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을 받은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조성책은 차별없이 적용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각 프로그램은 계속적인 참가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조건적이지는 않아, 일정한 조건을 만
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프로그램의 내용자체도 계속적으로 적정한 조사와 조정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 프로그램의 유효
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려는 개혁도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신청자가 그 조건을 
만족하기가 곤란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신청 자체가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
고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없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에 있어서 중시되는 요점으로는 ⅰ) 프로그램의 目的과 整合性, ⅱ) 실시에 있어서의 타이밍 문
제, ⅲ) 신청내용의 적정함과 장점 등 3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프로그램 목적과의 정합성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국내경제의 효율화, 생산성이 향상이 중시되는 동시에, ⅰ)고
용창출규모, ⅱ)잠재적인 수출확대 가능성, ⅲ)수입의 대체성, ⅳ)기술, 자금, 시장성 등에 있어서의 위험의 규모, 
ⅴ) 연구개발활동성 ⅵ)효율화·합리화·省力化 등의 향상성, ⅶ)기존 경제부문의 활성화에 대한 공헌도 등이 중심적

인 검토항목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실시에 있어서의 타이밍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사전에 신청/승인을 끝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계획의 실시이전에 신청/승인을 받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내용의 적점함과 장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과의 정합성 및 타이밍 문제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구개발계획이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원조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캐나다 경제, 생산성, 국제경쟁력 
등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 계획이 우선적인 프로그램 적용대상이 된다. 

연방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주요 산업조성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Contracting Out Policy 

·목적 : 산업부문의 연구개발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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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관청 : 캐나다 공공사업부(Department of Supply and Services Canada) 

·내용 : 캐나다 국내에서 연구개발능력을 가진 기업으로부터의 서비스 구입을 실시한다. 

② 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IRAP) 

·목적 : 캐나다 국내의 연구개발활동의 육성 및 촉진 

·소관관청 : 국가연구개발위원회(NRC: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내용 : 응용기술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및 기술자 지도 등의 광범위한 원조

를 실시한다. 

③ Investment Development Program(IDP) 

·목적 :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치 및 기술이전의 촉진 

·소관관청 : 캐나다 외무·국제무역부(FAITC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e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e) 및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의 공동소관 

·내용 : 對캐나다 투자관심 외국기업 및 외국기술획득을 지향하는 캐나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대내투자를 촉진하

고 대외적인 정보제공기반을 정비한다. 

④ Technology Inflow Program(TIP) 

·목적 : 캐나다 국내로의 외국기술 유입촉진 

·소관관청 : NRC 및 FAITC의 공동소관 

·내용 : 종업원 500명 미만의 캐나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기술의 획득을 위한 자문 및 1만 달러 이하의 경비

를 분담하여 융자한다. 

⑤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Application Program(AMTAP) 

·목적 : 캐나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기반 강화 

·소관관청 : 캐나다 산업부 

·내용 : 캐나다 국내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여 컨설팅 경비의 75%까지를 보조한다. 

⑥ AMTAP Element Ⅲ 

·목적 : 캐나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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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관청 : 캐나다 산업부 

·내용 : 캐나다 국내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여 컨설팅 경비의 60%(최대 1만 5,000달러)까지를 보조한다. 

⑦ Manufacturing Assessment Service(MAS) 

·목적 : 캐나다 국내의 중소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소관관청 : 캐나다 산업부 

·내용 : 기종 조사자료취득 등에 관한 경비의 2.000달러까지를 보조한다. 

⑧ Automotive Components Initiative 

·목적 : 캐나다 국내의 중소 자동차부품 메이커의 기반강화 

·소관관청 : 캐나다 산업부 

·내용 : 캐나다 국내의 자동차부품 메이커를 대상으로 하여, 합리화·효율화를 위한 의무적 경비의 50%까지를 보조한

다. 

⑨ Forest Industries R&D and Innovation Program 

·목적 : 캐나다 목재관련 기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소관관청 : 캐나다 산업부 

·내용 : 캐나다 국내의 목재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여 경비의 50%까지를 보조한다. 

⑩ St. Lawrence River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목적 : 세인트 로렌스川의 산업오염대책 및 산업오염방지기술의 향상 

·소관관청 : 캐나다 산업부 

·내용 : 국영기업, 비영리기관을 포함하는 캐나다 국내기업의 산업오염방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50%까지의 경비를 보조한다. 

⑪ Environmenta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gram 

·목적 : 환경보전기술의 향상 및 강화, 보급 

·소관관청 : 캐나다 산업부 및 캐나다 환경부의 공동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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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기술보급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비의 50%(최대 500만 달러까

지)를 보조하고, 관련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비의 75%(최대 5만 달러까지)를 보조한다. 

⑫ Strategic Technologies Program 

·목적 : 캐나다 기업의 신시장 개척 및 국민이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응용의 촉진 

·소관관청 : 캐나다 산업부 

·내용 : ⅰ)정보 관련 기술, ⅱ)바이오 테크놀로지, ⅲ)첨단산업용 소재기술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프로

젝트 경비의 50%까지를 보조한다. 

⑬ Program for Export Market Development(PEMD) 

·목적 : 캐나다 제품의 수출촉진 

·소관관청 : FAITC 

·내용 :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경쟁력을 가진 캐나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출 관련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

다. 

⑭ NSERC Industry-related Assistance Program 

·목적 : 캐나다 국내의 산학공동 프로젝트의 촉진 

·소관관청 : 자연과학·공학연구개발위원회(NSERC: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내용 : 캐나다 국내의 대학과 민간기업간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공여 및 장학금을 제공한다. 

⑮ 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 

·목적 : 캐나다 기업의 對개발도상국 무역의 촉진 

·소관관청 :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내용 : 캐나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對개발도상국간의 장기계약, 합병사업 설립 등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하

여 보조한다. 

(16) Microelectronics and Systems Development Program 

·목적 : 캐나다 제조업, 가공업,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소관관청 : 캐나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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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조업, 가공업, 서비스업에 관련되는 응용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대하

여 경비의 50%까지를 보조한다. 

(17) FEDNOR 

·목적 : 온타리오주 북부의 경제발전 촉진 

·소관관청 : 캐나다 산업부 

·내용 : 온타리오주 북부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 규모확장, 근대화, 제품개발, 시장조사에 관한 프로

젝트에 대하여 단계적 (「중핵산업 지원 프로그램」,「농촌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2가지 프로그램이 있다)으로 
보조를 실시한다. 

(18) Western Diversification Program 

·목적 : 캐나다 서부 諸州의 경제기반 강화 

·소관관청 : 캐나다 西部 經濟多樣化部 (Western Diversification Canada) 

·내용 :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및 신기술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조를 실시한다. 

(19) ACOA Action Plan 

·목적 : 캐나다 대서양 諸州의 경제발전 촉진 

·소관관청 : 캐나다 大西洋 諸州 經濟機會創出廳(ACOA: 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 

·내용 : 조사, 연구개발, 신설비의 설치 및 확장·근대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단계적인 보조를 실시한다. 

(20)Plant Workers Adjustment Program 

·목적 : 대구잡이 금지에 따른 관련 노동자의 소득 보상 

·소관관청 : 캐나다 노동부 (Labour Canada) 

·내용 : 대서양 諸州의 실업 중인 수산 관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70%의 실업보험 보전을 실시한다. 

이와같은 프로그램 이 외에도 연구개발 우대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제우대조치 

캐나다 중부는 연구개발이 적극적인 추진의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프로그램 외에 세
제상의 우대조치를 인정하고 잇다. 이것은 캐나다 연방소득세법 제37조에 정해져 있는데, 그에 따르면, 「캐나다의 
납세자(기업)는 국내에서 과학연구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지출을, 그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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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캐나다 국내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지출확대를 위해 캐나다 정부는 투자우대세제 적용범위의 확대도 실시하고 있
다. 그에 따르면, '84년 12월 31일 이후에 캐나다 기업이 실시한 연구개발투자는 총액의 35%가 투자세 공제대상이 
된다. 또 非캐나다 기업에서도 캐나다 국내, 특히 대서양 諸州 및 가스프 반도지역에서 그러한 투자를 실시한 경우에
는 30%, 기타 지역에서도 20%가 투자세 공제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 세제우대조치에는 지역개발촉진법 하에서 1980년에 도입된 통상의 30% 투자세공제와 마찬가지의 특별투
자우대조치가 인정되어 있는 외에(소득세법 別表 제129조 9호 및 소득세 규칙 4602호). 특수한 지역에 대한 세제우
대조치도 도입되어 있다. 또 각 주별로도 연구개발 세제우대조치가 정해져 있다. 각 주의 세제우대조치는 아래와 같
다. 

① 노바 스코시아주 

- Nova Scotia Scientific Research Investment Tax Credit 

② 매니토바주 

- Manitoba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 Manitoba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③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 Prince Edward Island Investment Tax Credit 

④ 퀘백주 

- Quebec Tax Incentives for Investors 

- Quebec Tax Holiday for Foreign Researchers 

⑤ 온타리오주 

- Ontario Super Allowanc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1988년 4월 20일) 

2.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IRAP) 

캐나다의 연구개발지원책은 각 분야별로 자세한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는데, 部門橫斷的인 지원책으로는 국가연구
개발위원회(NRC: National Reserch Council)의 기술정보국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의 감독하에 실
시되어 온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IRAP: 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이 대표적이다. IRAP는 
1962년에 설치되어, 1973년에 프로그램의 융자적용 방향성의 수정을 거쳐, 현재의 프로그램은 1982년 4월 1일부
터 실시되고 있다. IRAP가 산업부문에 제공하는 지원책은 이하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① 지역별 지도 서비스(IRAP-C) 

② 기술정보 서비스(IRA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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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의 대학생고용 지원(IRAP-H) 

④ 연구기관 지원(IRAP-L) 

⑤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IRAP-M) 

⑥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IRAP-P) 

IRAP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제조, 자원, 건설 서비스 등 각 기업부문에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 기업
과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전문가간을 「IRAP 기술네트워크」로 제휴하여, 효율적인 기술지원의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 전체에 220명의 IRAP 기술고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기업
의 요망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고문은 우선 각 기업의 기술적 필요성에 관한 사정을 실시하여 어떠한 기술
적 기회가 존재하는가를 조사하고, 필요한 기술정보와 원조를 얻어 제품 및 제조에 관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하게 된
다. 또 그 때 국내외로부터의 기술과 전문가에게 억세스하는 외에, 재정원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적절한 원조프로그램
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다. 

IRAP가 제공하는 지원 원조프로그램은 크게 나누어 ①기술적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의 지원, ②연구개발 및 응
용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의 지원의 2가지이다. 

1) 기술적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의 지원 

조건으로는 종업원 수 500명 미만으로 기술적 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는 기업이 대상으로 되어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분야로는 ①社外 계약 또는 사내에서의 연구개발, ②외부기관에 의한 단기·소규모의 기술원조, ③컨설턴

트 또는 외부연구기관에 의한 기술분석과 문제해결, ④대학레벨의 기술자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프로젝트 및 문제
해결, ⑤NRC, 정부계 연구기관 또는 각 주의 연구기관, 대학부속 연구소에 대한 방문, ⑥기업단체에 대한 기술이전, 
⑦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제휴 등을 들 수 있다. IRAP의 원조액은 앞에서 지적한 분야에 적합한 프로젝트인 것을 전
제로 하여, 프로젝트 비용의 75%를 부담하고 있다. IRAP에 의한 원조액은 보통 사외 계약의 전문가 또는 컨설턴트
의 급여 내지는 청구액에 기초를 두고 결정된다. 그리고 원조액의 상한은 1개 프로젝트당 최고 1만 5,000 캐나다 달
러(이하 C달러), 연간 25,000C달러의 예산규모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에 부수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기술도입프로그램(TIP)이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캐나다 
전체 평균의 연구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작고 또 특히 응용 연구면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원조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다. TIP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설정된 것으로, 캐나다 외무·국제무역부(FAITC), 캐나다 산업부 

및 NRC의 합의와 그에 대한 협력체제가 골자로 되어 있다. 캐나다 국내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
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社內연구가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적·재정적 원조를 실시하는 것

이다. TIP는 원칙적으로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신청에 기초를 두고 실시된다. TIP의 목적은 단순한 외
국기술의 수입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외국기업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시장확대를 꾀하여 투자하는 것도 포함
되어 있다. 형태로는 사업전략상의 협정, 기술이전, 라이센스 계약, 공동사업 등을 들 수 있다. TIP의 고문은 각 캐나
다 재외공관의 과학기술담당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캐나다 기업에게 각국에서 개발된 혁신적 기술정보를 제
공하며 재정원조에 대한 자문을 하여 외국기술의 도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자(기업)에게
는 외국기술취득을 위한 필요비용(實費)의 75% 정도, 보통 1개 프로젝트당 1만 C달러까지의 원조가 제공된다. 

2) 연구개발 및 응용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의 지원 

본 프로그램에서는 기술능력을 가진 중소기업(주로 종업원 수 500명 미만)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또
는 기존기술의 응용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본 프로그램에서는 그 
취지에서부터, 신기술을 기능시험 또는 혁신성의 입증과정까지 추진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자(기업)에게는 NRC, 정부계 연구기관 등의 기술제공기관 또는 기술원조기관과의 사이에 타당성 있는 제휴를 
취하는 것이 요구되며,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점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휴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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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P 기술고문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 요건은 프로젝트 자체의 혁신성, 기술적 위험의 유무, 신기술 취득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가의 여부이
며, 그러한 의미에서는 신청 프로젝트가 신청자(기업)의 기술적 기반을 개선하여 이익을 향상 및 기업발전에 기여하
고, 캐나다 국내에서 우선 상업개발을 맡은 후 국제시장에 진출해가는 것이 가능한가 여부를 중시하여 선발된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IRAP의 원조는 금액으로는 1만 5,000 C달러에서 3만 5,000 C달러이며, 기간은 36개월간 까지로 
되어 있다. IRAP의 부담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또 신청자(기업)는 최저 25%의 
비용부담 요건이 주어져 있는 외에, 재무위원회의 적산방식에 의한 기업의 부담액에는 연구개발에 관한 조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중지원의 회피). 

Ⅲ.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정책은 이제까지 지적해 온 바와 같이, 그 중요성이 높음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촉진 조치
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또 대기업의 대부분이 외자계 기업 내지는 금융관련이
기 때문에 연구개발분야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지원책은 장래의 캐나다의 기술기반정비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으로는 앞에서 소개한 지역중소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CVCP), 첨단기술교류 네트워크 프로그램(NCE)
등이 있는데, IRAP도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 외에 세제상의 우대조치, 조건융
자제도 등도 도입되고 있다. 

1. 세제우대조치 

중소기업이 과학적 연구와 개발 및 실험 등에 투자한 자본은 건축물을 제외하고 모두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각 기업의 엔지니어링 부문에 있어서 연구개발적 요소를 포함한 프로젝트에 지출한 총액(재료비용, 기술자의 
급여, 대외 계약, 플로트 타입에 대한 출자 등)의 35%(조건에 따르며 定率은 아니다)는 투자세 우대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심사는 歲入部가 관할하며, 담당관이 엔지니어링 부문 책임자와 면담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극히 상세한 기술보고서의 제출의 의무화 되어 있다. 

2. 연구개발 관련 융자 및 조성조치 

재정면에서의 우대조치로는 캐나다 산업부의 프로그램인 중소기업개발법, 수출확대기금, 국제 프로젝트기금 등이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품개발의 재정면의 원조기능을 맡고 있다. 이 밖에 온타리오주의 온타리오기술기금(OTF: 
Ontario Technology Fund)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은 각 주정부 레벨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역진흥프로그램도 제품
개발촉진정책으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제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개선융자(Business 
Improvement Loan)」로, 토지, 건물, 기계의 구입에서 공장의 수리, 근대화에 이르기까지의 중소기업의 사업 안정
화를 꾀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다. 본 융자제도는 반제기간이 10년, 융자상한액이 10만 C달러로 되어 있다. 

또 각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온타리오주가 실시하고 있는 「신규사업자융자
(New Ventures)」라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에 자금부족이 생긴 경우
의 융자제도로, 단기융자를 원칙으로 하며 2년 동안의 대부기간에 융자상한액은 1만 5,000 C달러로 되어 있다. 

모든 융자는 은행, 기타의 융자기관이 정부의 위탁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액 보증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정
부로부터의 직접융자제도는 특별히 없지만, 캐나다 정부소관의 캐나다 연방개발은행 등이 그 대표적인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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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 지원책 

중소기업은 캐나다 경제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장에는 각 기업에게 필요
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고용창출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의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과학·공학적인 전문가의 대부분은 정부계 연구시설, 특수조사기관, 대학 및 민간공학 컨설턴트기업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이 이러한 전문지식을 활용할 경우에 그들 기관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캐나다에서는 그러한 기술이 캐나다 산업 전체에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보급되기 어려운 체제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IRAP이다. NRC는 IRAP를 통하여 캐나다 기업에게 전문기술 및 지식
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기술은 기업의 생산성, 수익성 및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게 된다. 현재 IRAP에
서는 제조업, 자원산업, 건설 또는 서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IRAP 기술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업과 
적정기술 및 전문지식의 중요한 결합이 실현되고 있다. 캐나다 기업은 IRAP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캐나다 전국
에 배치된 200명 이상의 IRAP 공업기술 고문을 통하여 IRAP 기술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IRAP 고문의 기능은 현재 ⅰ)기업의 기술적 수요 분석, ⅱ)기업의 기술적 기계의 特定, ⅲ)기술정보 및 지원의 획
득, ⅳ)제조 및 제품에 관한 문제 해결, ⅴ)캐나다 국내외의 기술 및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확보와 획득, ⅵ)재정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의 확보, vii)기업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알선의 7가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IRAP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원조 프로그램은 크게 나누어 기술강화 프로젝트에 관한 지원과 연구개발·응용기

술 프로젝트에 관한 지원의 2가지로 되어 있다.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 500명까지의 중소기업 및 기술능력 향상에 노력하는 업계단체 등이 IRAP에 의한 기
술지원대상이 되고 있다. 

IRAP의 지원활동으로는 ①기술조사, ②소규모 연구개발(기업내 또는 부설 시설), ③기업에 대한 외부기관에 의한 
단기 또는 소규모 기술지원, ④컨설턴트 등에 의한 기술분석 및 문제해결, ⑤대학레벨의 기술자 또는 학생을 활용한 
문제해결 등의 프로젝트, ⑥NRC 등의 공공연구시설 또는 대학 부속연구소의 방문, ⑦업계단체에 대한 기술이전, ⑧
중소기업가 대기업의 제휴의 8가지 분야를 들 수 있다. 

보통 IRAP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되는 컨설턴트 등의 급여비용, 때로는 출장비용 등도 포함되는 모든 인건비 
부분에 대한 원조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75%까지를 부담한다. 금액적으로는 프로젝트당 1만 5,000 C달러, 신청자
당 2만 5,000 C달러가 원조금액의 상한으로 되어 있다. 

또 IRAP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종업원 500명까지의 기술 취득가능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프로젝트 또는 기존기술
도입시에 기술적, 자금적 원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IRAP 는 신규기술의 성과조사 등에도 대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IRAP 고문을 통하여 외부기관과의 제휴촉진기능도 갖추고 있다. 그 밖에 기술
적 위험의 헷지, 신규기술이 획득에 대한 지원,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수익상의 개선에 관련되는 프로젝트, 국제
시장에 있어서의 기업지원 등에 관련되는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규정상 IRAP에서는 1만 5,000 C달러에서 35만 C달러까지의 자금원조를 36개월에 걸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
리고 그 때의 IRAP의 비용부담율은 50%까지로 되어 있으며, 신청자도 최저 25%의 비용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단, 여기에는 연구개발세액공제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4. 특정 인센티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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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특정산업에 있어서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자원을 통하여 일반적인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인센티브는 ⅰ)신흥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ⅱ)기존
기업의 업무확대 촉진, ⅲ)높은 기술적 위험을 동반하는 프로젝트의 지원, ⅳ)기업의 제품고도화 촉진, ⅴ)특정산업 
및 부문의 성장촉진의 5가지 중 1가지 이상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정 되어 있다. 주요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① Industry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IERD) 

·목적 :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촉진 

·소관관청 : 캐나다 천연자원부 

·내용 : 캐나다 국내의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하여 경비의 50%를 보조한다. 

② Defence Industry Productivity Program(DIPP) 

·목적 : 캐나다의 국방기술 및 국방산업의 기술지원 

·소관관청 : 캐나다 산업부 

·내용 : 캐나다 국내의 국방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비분담을 실시한다. 

③ Defence Industry Research Program 

·목적 : 국방산업에 있어서의 연구개발 촉진 

·소관관청 : 캐나다 국방부 

·내용 : 캐나다 국방산업이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경비의 50%를 보조한다. 

④ Machinery Program(MACH) 

·목적 : 수입기계의 관세절차 간소화 

·소관관청 : 캐나다 산업부 

·내용 : 캐나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⑤ Inventors Assistance Program(IAP) 

·목적 : 캐나다 국내의 신제품 및 신공정기술 개발의 촉진 

·소관관청 : 캐나다 산업부 및 캐나다 산업기술혁신센터 공동소관 

·내용 : 175달러의 定額 Assessment Service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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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nterprise Planning System(EPS) 

·목적 : 캐나다 기업의 신사업 촉진 

·소관관청 : 캐나다 산업부 및 캐나다 산업기술혁신센터 공동소관 

·내용 : 정액의 Assessment Service를 실시한다. 

⑦ World Bank of Licensable Technologies 

· 목적: 캐나다 국내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의 촉진 

· 소관관청: 캐나다 산업부 및 캐나다 산업기술혁신센터 공동소관 

· 내용: 캐나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유료의 정보검색 데이타 베이스를 제공한다. 

⑧ Product Engineering Services 

· 목적: 캐나다 국내의 제품개발 촉진 

· 소관관청: 캐나다 산업부 및 캐나다 산업기술혁신센터 공동소관 

· 내용: 캐나다 국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제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한다. 

⑨ Small Business Loans Act(SBLA) 

· 목적: 캐나다 국내의 중소기업 지원 

· 소관관청: 캐나다 산업부 

· 내용: 캐나다 국내의 연간수입 200만 달러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최대 100만 달러의 융자를 실시한다. 

⑩ Book Publishing Industry Development Program 

· 목적: 캐나다 출판업계 기반강화 

· 소관관청: Department of Communication 및 Association for the Export of Canadian Books의 공동소관 

· 내용: 캐나다 출판관련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조사 및 기타 조사 프로젝트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한다. 

⑪ Labour Adjustment Benefits Program 

· 목적: 해고노동자의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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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관청: 캐나다 노동부 

· 내용: 실업보험의 給付 대상에서 제외되는 54∼65세 노동자를 특정산업에서 해고된 경우에, 그러한 노동자를 대상

으로 하여 실업보험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⑫ Program for Older Worker Adjustment 

· 목적: 고령노동자의 보조 

· 소관관청: 캐나다 노동부 

· 내용: 55∼64세로 재고용 전망이 없는 고령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업보험의 70%를 급부한다. 

⑬ Income Supplement Program for Older Workers 

· 목적: 알고마 제철의 해고 고령노동자의 보조 

· 소관관청: 캐나다 노동부 

· 내용: 알고마제철의 55∼64세 노동자로 해고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업보험의 70%를 급부한다. 

⑭ Labour Management Partnerships Program 

· 목적: 노사협력관계 구축과 촉진 

· 소관관청: 캐나다 노동부 

· 내용: 노사관계의 건전화에 관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여 2년간에 걸쳐 경비의 50%(최대 10만달러)까지를 보조

한다. 

⑮ Canadian Aborigin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 목적: 캐나다 원주민의 장기고용 및 사업기회의 보장 

· 소관관청: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노동부, 캐나다 이민국 공동소관 

· 내용: 원주민의 고용기회, 사업기회의 보장 및 촉진을 위해 자금원조 및 융자를 실시한다. 

<16>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 목적: 캐나다 국내의 에너지 관련 활동의 조정 

· 소관관청: 캐나다 천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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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캐나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에너지관련활동에 대하여 자금원조를 실시한다. 

<17> Energy Efficiency and Diversity(EED)Initiative 

· 목적: 캐나다 국내의 에너지의 효율화 촉진 

· 소관관청: 캐나다 천연자원부 

· 내용: 캐나다 국내의 에너지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실시한다. 

<18> Natural Gas Vehicle Program 

· 목적: 자동차 연료의 천연가스화 촉진 

· 소관관청: 캐나다 천연자원부 

· 내용: 캐나다 국내의 자동차 메이커를 대상으로 하여 천연가스로의 연료 대체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1대당 

500달러까지의 보조를 실시한다. 

<19> New Energy Supply Technologies Program 

· 목적: 에너지 자원의 개발촉진 

· 소관관청: 캐나다 천연자원부 

· 내용: 캐나다 국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에너지 자원개발 경비를 기업과 분담하여 부담한다. 

Ⅳ. 산학관 제휴 프로젝트 

캐나다에 있어서의 산학관 제휴는 앞에서도 소개한 첨단기술교류 네트워크 프로그램(NCE)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
이 , 정부가 최근 「고도기술」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제창하여 산학관제휴와 재정면에서의 장려책을 적극
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지출 동향을 각 기업의 예산계획으로부터 추이해 보면, 연구개발투자는 '90년 이
후의 경기후퇴와 병행적으로 정책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94년 이후는 경기회복에 따라 연구개발투자도 확대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onfernece Board of Canada가 56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동향 결과에서는 '93년도의 기업
의 연구개발투자는 '92년도의 전년도 대비 5.4% 증가보다도 오히려 신장이 둔화된 전년도 대비 3.7%이며, 인플레이
션 조성후의 실질신장율에서는 2%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경기 후퇴의 장기화가 기업가의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영향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94년 이후는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이 기대되고 있어 연구개발투자도 확대하
여 '94년 이후 5년동안의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순조로운 신장을 나타내어 기간평균 4.1%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
다. 

이러한 연구개발투자 동향을 기업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94년 이후의 연구개발투자확대의 주체는 연구개발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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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대기업 보다도 중소기업이 주체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94년 이후의 5년 동안 연구개발투자의 신장은 매
상 5,000만 C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이 기간평균 7.2%로 가장 높고, 이어서 2억 5,000만 C달러까지의 기업의 기간평
균 6.3%, 5억C달러까지가 기간평균 4.0%인데 반해 5억 C달러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기간평균 3.3%로, 규모에 반비
례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부문별에서는 제조업이 확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국제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는 매우 환영해야 
할 경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노력도 기업의 다운 사이징으로 상징되는 리스트럭쳐
링이라는 현실문제에서 장래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낙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IRAP를 포함하여 캐나다 전체의 산학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에 관해서는 ISTC가 총괄책임을 맡고 있지만, 연
방정부와 주정부와의 사이에서 명확한 구별은 없고 협력적인 체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중복조직
이 존재하는 등, 사업실시면에서는 오히려 비능률적인 기구로 되어 있다. 

ISTC의 보조금제도에는 기업으로서의 기술이전에 중점을 둔 것과 대학 또는 정부· 민간의 연구기관으로의 직접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크게 2가지의 종류가 있다. ISTC는 이 밖에도 환경기술, 자연과학, 농업, 해양수산, 천연
자원 관련 등의 분야에서 기업 및 학술단체에 재정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①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 

a) 국방산업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DIPP)(고도제조기술의 개발) 

b) IRAP=TIP프로그램 

c) 전략기술 프로그램(고도공업소재의 개발, 바이오테크놀로지· 정보기술의 응용) 

d) NRC 바이오테크놀로지 프로그램 

e)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프로그램 및 시스템 프로그램 

② 대학 또는 정부· 민간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 

a) 기술센터 프로그램(주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것도 포함) 

b) 기술제공 프로그램 

c) 통신연구센터 프로그램 

d) 산업시설 자동화 연구센터 프로그램 

e) 고도기술연구센터 프로그램(인공지능, 로보틱스, 초전도, 진화생물학) 

f) NRC 연구센터 프로그램 

NRC의 기본정책은 최근 기업우대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91∼'92년도에 정보기술부문이 투자한 과학기술연
구 중 50% 이상은 기업과의 공동연구에 의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92∼'93년도에는 NRC, 기업, 대학 및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30명 이상의 공동연구그룹을 조직하여 리얼 타임의 패턴인식을 골자로 하는 광컴퓨터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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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3차원(3D)영상기술 등의 소프트웨어기술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또 주정부 레벨에서도 마찬가지로 민간기업 중시의 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5,700만 C달러를 투자한「온타리오 첨단기술센터」의 「텔레프레젠스」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산학관 제휴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산업기술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텔레커
뮤니케이션 전반에 걸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앞에서도 소개한 첨단기술교류 네트워크 프로그램(NCE)과 같이 캐나다 국내에서는, 연구자 상호 또는 연구
자와 각 참가기업 단체와의 사이에 밀접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 전국규모의 정보네트워크「CaNet」를 설치하
여, 여기에 각 주에 기반을 둔 정보네트워크(온타리오 주의 경우는 「ONet」)를 제휴시켜 매우 유연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산학관 제휴의 주요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CRC) 

본 프로젝트는 통신기기 및 통신기기 구성부품, 통신기술, 방송기술의 3가지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
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일렉트로닉스 기기, 회로, 광통신, 포토닉스, 라디오 및 통신위성 시스템, 고도방송기술과 그
의 표준화 등에 초점을 맞춰 캐나다의 장기적인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통신기술에 관한 종합적
인 조사연구도 실시하고 정부기관의 보좌 및 연구기관과의 협조도 꾀하고 있다. 

② 캐나다 전기통신연구기구(CITR) 

본 프로젝트는 '90년 6월에 몬트리올의 맥길 대학을 중심으로 발족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관 제휴 프로젝트이
다. 본 프로젝트에는 캐나다 각 주에서 17개 대학이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 28개의 프로젝트에 각 분야를 대표하는 
300명의 전문가와 캐나다의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업 10개사가 제휴하고 있다. 현재의 연구보조금액은 350만 C달러
로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다. 연구내용은 「장래의 네트워크」의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간 통신기술과 개인통신기술
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분야로는 ⅰ)광역 네트워크 및 同 서비스, ⅱ) 전자기기 및 同 시스템, ⅲ)
통신 소프트웨어, ⅳ)이동 통신 시스템, ⅴ)디지탈 통신, ⅵ) 原始코드 및 채널코드의 6가지 분야가 다루어지고 있
다. 연구성과의 한 예로는 안정도가 높은 보다 효율적인 歪層量子 레이저의 개발이 유명하다. 

③ 온타리오 텔레커뮤니케이션 연구기구(TRIO) 

본 프로젝트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86년에 온타리온
州 기술기금(Ontario Technology Fund)에 의해 설치된 「온타리오 첨단기술센터」의 하나로서 발족하였다. '92
년 7월에는 5년간의 연구보조로서 2,900만 C달러가 할당되어 있다. 연구분야는 6개의 분야이며, 주체는 칼톤 대학, 
맥카스터 대학, 오타와 대학의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약 250명의 연구자와 25개 기업의 연구개발그룹, 5개의 관련 연
구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또 통신기술연구에서는 정보기술센터(ITRC)와의 공동연구, 앞에 소개한 「텔레프레젠
스」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성과로는「네트워크 장애관리기술」이 있으며, 이것은 벨 노잔 연구소
가 운영하는 캐나다 최대의 국제 데이타 네트워크에 이미 채용되어 상업화가 추진되고 있는 한편, 장래의 플레임 릴
레이 또는 ATM 네트워크 시스템으로의 응용, 현재의 음성 네트워크에 대한 적용도 추진되고 있다. 그 밖에 Nx 光카
플러의 물리적 인식, 機能詳述方法의 知識移轉, 4.8Kbit VOCODER, 3-D電磁 시뮬레이션 등의 개발이 있다. 

④ NRC 정보기술연구기구(IIT) 

NRC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연구기관이며, IIT는 NRC가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부문의 5개 연구기관 중의 하나이
다. ISTC로부터 연구기금이 거출되고 있으며, IIT는 연구기금 1,100만 C달러 정도와 120명의 기술요원을 확보하
고 있다. 본 기구의 기능은 시스템기술과 소프트웨어기술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시스템 기술로는 시스템즈, 자율시
스템,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기술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지식 시스템, 기술 서비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IIT가 중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포토닉스 및 소프트웨어 분야이다. 포토닉스 분야에서는 오타와 칼톤연구소
(ICRI) 및 캐나다 光프로세스 컴퓨팅기구(OPCOM)의 협력하에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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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연구성과로는 컴팩트한 Q변환 엘뷰움을 塗布한 화이버 레이저의 개발이 있다. 이것은 1.5마이크론 m 파장
이 인간의 눈을 투과시키지 않는다는 특징을 활용한 기술로, 레이저 레이더의 응용면에서의 안정성을 높인 것이다. 
현재 MPB 테크놀로지 또는 벨 노잔 연구소에서 실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 IIT는 국제적인 연구교류도 실시하고 있는데, 증폭기 또는 레이저용 능동 광화이버에서는 AT&T의 벨 연구소, 엘
뷰움 塗布의 有機波가이드에서는 독일의 잘스브루그대학, 신경네트워크의 광학적 실용에서는 ETL과, 광반사소재분
야에서는 동경대학과 각각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ITT의 다이나믹한 능력을 활용하여 인공지능기술의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로의 적용에도 착수하고 있다. 

⑤ 우주지구과학기구(ISTS) 

본 조직은 앞에서 소개한 온타리오 첨단기술센터에 속하며, 기업으로는 MSS로 유명한 Spar Aerospace사, 搜査救
濟用 위성기반의 지상정거장 시스템에서는 세계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CAL社, 전자 옵틱스의 MPB테크놀
로지社 등이 참가하고 있다 

고도원격센서기술, 레이저 레이더에 의한 地表, 해양 및 지층권의 지리학적, 환경학적, 자연학적 연구(북극빙결조사, 
삼림원의 현황파악, 알곤킨 프로젝트 등)가 연구과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기관으로부터 발표되는 성과는 특히 
광전자 공학분야에서 전기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많다. 

⑥ 온타리오 기술정보연구센터(ITRC) 

본 조직은 ISTS와 마찬가지로 온타리오 첨단기술센터에 속해있다.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세계 최초의 타원형 곡선
을 기초로 한 公開鍵暗號方式 프로세서의 개발 및 실용화를 들 수 있다. 이 기술의 사용허가는 온타리오주 미시사가
市에 소재하는 메뷰우스社에 주어져 팩스의 정보기밀보호에 이용되고 있는데, 장래적으로는 디지탈 셀러 전화, 광전
송 네트워크 및 스마트 카드 등에 의한 데이타 전송보호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현재 응용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또 
네트워크 관련기술의 연구성과로는 비디오 압축, 디지탈 기억, ATM스위치,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이동셀룰러 네트워크, 고도칼러영상 비디오 부호방식, 채널기록용 시그날 프로세스 등을 들 수 있다. 

주석 1) 본 자료는 일본 JETRO에서 발행한「JETRO TECHNOLOGY BULLETIN」'95년 3월호의 일부를 번역,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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